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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피해 주민을 위한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계획

  2024. 7월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화재로 
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화재피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
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함

Ⅰ 개 요

 (지원근거)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

 (지원기간) 2025. 1. 1. ~ 예산소진 시까지

 (예산금액) 32백만원

 (지원금액) 전소 5백만원 / 반소 3백만원

- 전소 : 건물의 70% 이상 소실 / 반소 : 건물의 30% 이상 70% 미만 소실

 (지원대상)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

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

 (신청방법)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
Ⅱ 제외대상

 다른 관계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

※단, 지원받은 금액이 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차액 지원가능
 화재피해 주택이 빈집인 경우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1호

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2호

 화재피해 주택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

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



Ⅲ 산출근거

 (예산금액) 32백만원

 (산출기초) 3년간 평균 화재피해 규모별(전소, 반소) 발생 건수

- 전소(4건)×5백만원 + 반소(4건)×3백만원 = 32백만원

 ※ 군산시 주거시설 화재 현황

Ⅳ 지원절차

 피해주민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

   ※직접신청 불가 시(사망, 실종, 부상, 고령 등) 가족, 거주지 이·통장 신청가능 
(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)

 신청접수 후 신청서 안전총괄과 송부

 대상자 및 다른 관계법령과 중복지급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

1 신청
(읍면동) 2 서류준비 3 접수 4 지원금 

중복확인 5 지원금 
지급

피해주민
30일 이내
방문신청

 신청서
 조사결과서
 화재증명원
 (피해주민→

소방서)

읍면동→
안전총괄과

안전총괄과
→관련부서

(복지, 소방 등)

안전총괄과
→피해주민

(접수일로부터
7일이내)

Ⅴ 행정사항

 지원금 지급을 위해 읍면동 및 관련부서 협조요청 : '24. 12월 한

 화재증명원 발급을 위한 군산소방서 안내 및 협조요청 : '24. 12월 한

연도 전체 화재건수 주거시설
화재건수

피해규모별 건수

전소 반소 부분소

합계 763 179 11 12 156

2023 248 57 4 6 47

2022 276 57 6 3 48

2021 239 65 1 3 61



참고 1 관련법령





참고 2 신청서식 등






